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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스토킹’ 피하려 위장 전입했다고 퇴거라니?…
“임대주택 계약 유지해야...”

 - 스토킹 당해 부모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한 이후 실거주 하지 않은 자녀
 - “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퇴거하도록 한 것은 가혹”

□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‘국민권익위’)는 공공임대주택

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

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.

□ ㄱ씨는 2015년 11월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‘공사’)가 운영

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 왔다. 

   ㄱ씨의 자녀인 ㄴ씨는 결혼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 중

이었으나, 스토킹을 당하자 피해를 피하기위해 2023년 ㄱ씨의 공

공임대주택에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했다. 

   그러나, 공사는 주민등록상 ㄱ씨의 세대원인 ㄴ씨가 주택을 소유

한 것이 확인되며 이후의 해명 요구에도 ㄴ씨가 무주택자임을 입

증하지 못하자, 올해 1월경 ㄱ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

어려움을 통보했다.

   이에 ㄱ씨는 “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

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,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”라

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.

□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, ㄴ씨는 결혼 후 ㄱ씨로부터 세대를 분리



했고 ▲ 관리비 납부 내역, 택시 이용 및 택배수령 내역 등을 확인

해 볼 때, 결혼 이후부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

였으며 ▲ ㄴ씨는 ㄱ씨와 실제 세대를 합가할 의사 없이 스토킹 

피해로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보이며 ▲ ㄴ씨가 현재 공공임대주

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ㄱ씨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요건

을 회복한 점을 확인했다.

   또 ㄱ씨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주거 불안이 우려되고, 

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

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

적으로 고려했다. 

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

했다는 이유로 ㄱ씨에게 공공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한 것을 취소

하고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공사에 의견을 표명했다. 

□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“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

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

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

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.”라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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